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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관련 위규 

 
 



1. 금융․ 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 : 해외  현지법인  설립자금을  회사  직원명의를  이용, 
증여성 지급으로 분산송금 

□중소 제조업체인 (주)OO의 대표이사 김□□은 2000.3월 
중국지역의 판로개척을 위해 본인명의로 법인(△△유한공사)을 
설립하고, 이후 3∼4월중 회사직원 20명의 명의를 빌려 증여성 
송금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30만달러 상당을 국내 3개 
외국환은행 점포를 통하여 분산송금하여 동 현지법인의 설립 
자본금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자금 등을 직원명의를 빌려 개인의 증여성 송금 
방식으로  위장하여  분산송금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기업 등이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증여성 

지급방식으로 송금하는 것은 지급신청서 작성시 지급사유의 
허위기재로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해당함 

 
  o 외국환은행은 개인․ 기업의 증여성 송금에 따른 지급신청서 접수시 

수취인과의 관계, 지급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사유 등 
지급신청서 기재사항을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증여성 송금이 
해외직접투자자금 등 불법송금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o 분산송금시 명의대여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의 방조 또는 

협력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외국환은행은 명의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거래고객에게 적극 고지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사례 ② :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송금절차없이 해외 채무인수 대가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 

□  상장법인인  (주)OO(자본금  500억원)은  2002.6월  유럽지역에  
반도체 제조장비공장의 건설을 추진하던 중 영국소재 
A사로부터  동  A사의  덴마크  소재  자회사인  B사의  
지분(100%)을  취득하기로 하고 동 지분취득 대가로 동 
A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채무 1,000만달러를 인수하고 
2002.9월 동 외화채무를 변제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아울러 상장법인인 동사는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해외직접투자 및 채무인수에 대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증권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송금절차없이 기업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절차 등 안내를 받지 못함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위규거래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채무변제를 위한 대외지급이 
불가능해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여야 함 

 
  o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상장․ 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시 

증권거래법규에 의한 공시 등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및 제7-55조 제2항, ｢유가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사례 ③ :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초과 지급후 해외 부당전용 

□  중소기업인 (주)OO은 해외 선진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위해 
2000.3월 국내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후 미국내 비상장법인인 
△△Inc. 발행 주식을 취득하면서 동 지분 취득가액을 50만달러 
초과한 총 450만달러를 △△Inc.에게 지급하고초과분50만달러는 
△△Inc.를경유하여해외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국내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지분취득대금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송금한 
후 현지 관계사에 대한 증여 또는 대여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아울러 부당 유출한 외화자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관계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부당 전용함으로써 해외자금도피 혐의가 있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국내기업 등이 해외직접투자시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투자계약서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자금의 불법유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실제 해외직접투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자자가 제출하는 외환증권취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1항 및 제7-55조 제2항, 제9-2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및 제2조 
 



사례 ④ : 개인․ 개인기업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식을 이용한 해외직접투자 

□  개인기업인 OO와 동사 대표자 이△△은2000.8월 중국소재 현지 
공장운영을 위해 현지법인(□□  Inc.)을 설립하면서 
2000.9월∼2001.6월 기간중 현지 거래업체에 대한 수출채권 
회수대금중 일부(5건, 50만달러)와 여행경비 휴대반출(9건, 
10만달러), 증여성 송금(1건, 2만달러)등의 방법으로 투자자금 
62만달러를 조성한 후 이를 동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투자지분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현지 등록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사전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현지 수출채권 추심대금 미회수, 여행경비 등을 부당  
반출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개인 또는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조성경위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거래고객이 대외송금 또는 환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송금목적 등을 미리 확인하여 거래고객의 부주의에 의한 
법규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o 미신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규에 따른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 해외직접투자내용 등을 거래은행에 
보고하는 경우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사례 ⑤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  코스닥등록법인인 (주)OO은 2000.10월 미국소재 A사와 
국내에서의 업무제휴를 위해 100만달러를 1년만기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만기도래시 
동 대여금  채권은  A사의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고 동 대여금 송금을 위해 국내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2000.10월 및 11월 2회에 걸쳐 각각 
50만달러를 송금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여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무단 대여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시 제출하는 

투자계획서(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투자자금의 해외송금이 
비교적 용이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규상 제한되고 있는 
자본거래 등을 위해 동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외국환은행은 평소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후  투자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수리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징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사례 ⑥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해외 자금도피 

□  유사수신업체인 (주)OO은 1999.3월미국에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투자자금 100만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이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및 설립관련증빙 등을 일체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당좌부도가 발생(1999.11.8)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인 김OO도 잠적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동 투자자금을 

송금한 후 실제 투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함과 아울러 동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국내재산의 해외도피혐의가 있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절차를 이용한 해외재산도피 등 불법 

외화유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여 해외직접투자 
심사업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사례 ⑦ : 해외사무소 자산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불법 
사용 

□  부품 제조업체인 (주)OO은 1997.5월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동사가 별도로 설립한 현지 
해외사무소 보유 여유자금 15만달러를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1999.10월 동 해외사무소 폐쇄후 5만달러상당의 
잔여재산(현물)을 추가 출자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자금을 현지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해외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청산 등 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청산후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지 않음  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내 송금절차없이 해외지사로 

하여금 현지법인의 설립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지사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해외지사 설립사실 확인 및 영업활동 상황 
보고서  징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해외지사의 자산 등을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부당  전용하는  사례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사례 ⑧ : 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서류 제출에 의한 외화 부당지급 

□  부동산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주)OO은 미국에서 국내 
부동산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2001.5월 미국소재 부동산투자 
알선회사인 △△ Inc.와 투자자 모집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한국내 부동산 투자자 모집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위해 20만달러를 해외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로 위장 신고하였음 

 
→ 허위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작성․ 제출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한 후 투자자금을 송금함으로써 
허위서류작성혐의 등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거래업체가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 투자업종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등을 숙지토록 하고 관련 사후관리서류 
제출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가  

충실히 작성되었고 투자계약서 및 기타 투자사업계획 등이 
적정한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제출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9-9조 
 
 
 
 
 



사례 ⑨ :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해외직접투자 

□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박OO은 1999.6월 중국 소재 OO유한공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해외직접투자가 금지됨에 
따라 본인의 친형 박△△ 명의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1999.6월∼2000.5월중 7차례에 걸쳐 
100만달러를 투자자금으로 송금하였으며, 2000.3월 동 박△△ 
명의의 투자지분을 현지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상 해외직접투자 제한을 회피하였음 

 
→ 현행 외국환거래법규는 신용불량자의 해외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 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후에 투자자 명의를 부당 변경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현행 법규상 신용불량자의 해외직접투자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를 차용하는 등 회피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의 
투자목적 및 해외투자사업과 국내 경제관계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차명투자행위의 발생예방에 주력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포함)의 신용불량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 투자자금 
송금시에도 이를 재차 확인하여야 함 

 
  o 아울러 거래고객의 재무상태 등 고객에 대한 사항을 파악(Know 

Your Customer)하는데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사례 ⑩ :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외화자금 부당유출 

□  경영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주)OO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1998.2월∼5월중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지분투자관계가 없는 
호주소재 A사에  3차례에 걸쳐 200만달러를 대여(상환만기 
2년)한 후, 2000.2월 만기도래 이후에도 동 대여금 채권(원리금 
230만달러)을 회수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채권이 부실화되었음 

 
→ 해외직접투자로서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자금 대여(대부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만기 1년 이상의 자금대여만을 의미하는 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대한 허가없이 채권을 미회수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는 거주자가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의 대부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대부투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환은행장은 신고 

수리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 만기 등을 확인하여야 함 
 
  o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보유하는 

자는 채권만기 등 회수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며 동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사례 ⑪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주)OO은 자본투자수익을 위해 2000.8월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벤처회사(소프트웨어개발업)의 지분 17% (150만달러)를 
취득하였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벤처투자조합은 2000.11월 증권회사를 

통해 일본소재 상장법인(인터넷보안업)의 지분 
5.7%(150만달러)를 취득하면서 이사를 파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해 옴 

 
→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해외직접투자를 이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거래법규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포함)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투자조합 포함)는 금융업법인으로 간주되어 
자기자본 이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투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이사를 파견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로 간주되므로 외국환은행은 
투자  계획서(사업계획서)상의 투자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경영권행사 조건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등 취급업무가 위탁권한 

범위내인지를 확인하여 위탁권한 범위를 일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3항 



사례 ⑫ :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초과 

□  자영업을 영위하는 김OO은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2001.11월 미국내 호텔사업을 위해 미국소재 
△△ Corp.(지분율 20%)에 출자하면서 100만달러를 
송금하였으며, 2003.2월에는 미국내 음식점 운영을 위해 현지 
□□  Inc.(지분율 50%)에 50만달러를 별도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인 100만달러를 초과하였음 

 
→ 개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100만달러 이내에서 

가능하므로 동 한도 초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 
사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금액 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어 미화 
100만달러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달러 미달시 100만달러)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함 

 
  o 다만,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로서 투자금액의 30%이내에서 증액투자(대부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투자가 허용됨 

 
  o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별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환은행은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한도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0조 제6항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2. 역외금융회사 등 금융업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 : 국내 여유자금의 해외운용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출자지분 
취득 

□  (주)OO 등 4개 기업, △△금고(주) 등  2개 금융기관, 박□□  등 
개인 5명은 각각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2000.5월∼11월중 
해외 증권회사가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케이만아일랜드소재 투자회사형 역외펀드(역외금융회사) 발행 
수익증권(출자지분) 45%(4,500만달러)를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역외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역외금융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채권매입, 지급보증, 대출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한 경우 매분기별 

역외금융회사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다음분기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투자대상증권의 제한이 없는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역외금융회사 

투자시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 
 
  o 증권회사는 거주자가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사례 ② : 외화자금 변칙조달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설립․ 운영 

□  (주)OO은 1999.8월 자사 또는 국내 계열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외화자금(3,000만달러) 조달을 위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현지인의 
명의로 자본금 미화 1달러의 역외금융회사 A를 설립하고 국내 
계열 생명보험회사가 동 역외금융회사가 발행한 2,000만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고 (주)OO 보증하에 동 역외금융회사가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달러를  차입하는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한 후 역외금융회사 A가 외국인투자자 
신분으로 (주)OO 및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역외금융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역외금융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한편 외국인투자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등 증권거래법규 등을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조세피난처 등에 외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영위하는 업무유형별로 

역외금융회사 또는 금융업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 등 절차가 
상이함에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 등은 거주자가 현지인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규상 금지대상 거래를 
수행하거나 거래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외에 증권거래법규에 따른 주식 
불공정거래, 분식회계 등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o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의 거래 및 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및 담보제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7-55조 제2항 
 
 



사례 ③ : 해외 금융업 법인에 대한 투자 

□  (주)OO은 1998.1월 이후 홍콩과 케이만아일랜드에 각각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당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류상에는 현지법인의 업종을 무역업 및 
건설업 등 비금융업으로 명기하였으나, 

 
   양 현지법인은 설립이후 당초 신고업종은 전혀 영위함이 없이 

외화자금의 조성․ 배분․ 중개 등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해외 벤처기업투자, 국내 주식투자 등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였음 

 
→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동 현지법인 업종을 비금융업 
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일반적으로 해외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 당국의 설립인가 

등을 받아 설립하므로 인가여부를 기준으로 금융업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비금융업 법인으로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연도별 재무제표상 
금융자산(투자유가증권, 대출 등) 및 금융매출(배당금, 이자)의 
비중 등 재무구조와 실제 운영양태 등을 확인하여 금융업법인 
여부를 판단함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제출되는 

사업계획서 및 사후 결산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내용대로 투자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 



사례 ④ :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업 자회사 지분 우회 취득 

□  OO증권(주)는 1997.8월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아 필리핀 
소재 △△ Inc.의 지분 35%를 취득하고 현지 증권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해 옴. 

 
   이후 동 현지법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 

지분취득을 검토하던중 현지법규상 증권업에 대한 단일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역외금융회사로 하여금 추가 지분(20%)을 투자토록 
하면서 지분취득대금은 국내 계열사의 홍콩소재 현지법인이 
지원하게 하였음 

 
→ 해외 금융업 법인의 지분 추가취득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역외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토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로서 금융감독기관의 
보다 엄격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9-11조 

 
 
 



 
 
 
 
 
 
 
 
 
 
 
 

금전대차 및 지급보증관련 위규 

 



1.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 

사례 ① :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절차 오류 

□  중소기업인 (주)OO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2.6월 일본 소재 
거래업체인 A사로부터 상환만기 1년초과의 외화자금 
1,000만엔을 차입하면서,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김△△는 해외 지인으로부터 50만달러를 

차입하면서, 
 
□  외국인투자기업인 (주)□□는 1999.11월∼2002.8월중 미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상환만기 10개월의 단기외화자금 100만달러를 
차입하면서, 

 
   공히 외화자금 국내인출시 외국환은행에는 물품결제대금 또는 

증여성자금이라 하여 별도의 신고 등 절차없이 유입하였음 
 
→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유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o 차입자금의 상환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 

상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총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상환 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고객에 대한 인출시 송금된 
경위 및 대외지급 가능성을 고객에게 확인하여 차입자금 등을 
증여성자금 또는 증빙없는 결제자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사례 ② :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차입방식의 투자자금 
모집행위 

□  (주)OO(¡°유사금융회사¡±)은 국내 증권투자 등을 위한 
자금을조달하기위해 2000.3월초부터 일본인들을대상으로인터넷에
자사를 한국정부에 등록된 종합금융회사로 소개하고 차입계약 
약관상에 투자원금 및 소정의 이자(배당금)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금모집공고를 게재한 후, 2000.3월∼6월중 비거주자인
일본인 개인투자자 총 50명으로부터 총 62건, 금액 8,000만엔을 
상환만기 1년내지 3년, 금리 13∼16% 지급조건으로 차입하였음 

 
   실제 대차약정서에는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대여후 6개월 경과시 전액 

조기상환이 가능함을 명시한 사실이 있어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차입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은행에는 조기상환조건이 없는 상환만기 1년 초과의 
장기차입 내용의 차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차입자금의 상환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분할상환 또는 

중도상환 조건으로 1년 이내에 총차입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 허가사항임 

 
  o 외국환은행은 고객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용도, 차입금액, 국내 영위업종에 따른 차입필요성 및 기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차입내용의 진실성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사례 ③ :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대여 

□  (주)OO은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중이던 2000.9월 동사의 
최대주주인 말레이시아 소재 B사가 회사의 기존주주로부터 동사 
주식(25,000주)을 추가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3억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대여한 후, 2001.7월 동 대여원리금(3.5억원)을 
B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주배당금 일부와 상계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의 상환을 위해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 채무의  
상계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국내기업 등 거주자가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원화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관투자가가 10억원 이하에서 원화자금을 대여하거나 일반 
법인이 1,000만달러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기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만기 1년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절차에 의해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수리사항임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의 대여자금 해외 지급 또는 원리금 등 

상환자금의 영수시 지급 등 사유와 출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원인거래의 미신고 등에 의한 위규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제9장,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 



2. 비거주자와의 지급보증계약 등 

사례 ① : 환매조건부(put option) 외자조달관련 유사보증행위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OO은 국내 자회사인 (주)△△가 1998.1월 
국내 종금사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역외금융회사인 
P펀드에게 신주 1백만주(지분율 38.46%)를 매각하여 
1,980만달러(153억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P펀드의 투자자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1997.12월 P펀드와 3년 후 

(주)△△ 주식을 일정 금액[투자자금+이자(연8%) 상당액]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약정(Share Op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후 (주)△△은 주식의 거래소 상장시 조달한 
자금으로 동 투자지분을 환매한 후 소각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식환매약정에 따라 

우발채무를 부담하는 유사보증행위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체결하는  주식환매약정은  전형적인  

보증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거주자가 주식환매의무를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유사보증 등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함 

 
  o 외국환은행 등은 국내기업이 외국인직접투자신고 등을 통한 외화 

자금 조달시 이면약정을 통해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등의 
채무부담거래를 행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 투자주식 환매에 따른 매매대금 

송금시 계약서상 환매조건 등을 확인하여 우회적인 외화차입 
여부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53조, 제7-55조 제2항 



사례 ② :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관련 지급보증 

□  (주)OO은 1999.6월 중국소재 현지법인인 △△유한공사가 현지 
매입채무상환 등을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7백만인민폐(10억원 
상당)를 차입(현지금융)하는 과정에서, 1998.12말 현재 (주)OO의 
현지금융 지급보증잔액한도를 초과하여 △△유한공사의 
채무상환을 보증하였으며 1999.9월 △△유한공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청산을 완료하자 보증인으로서 국내에서 
원리금을 현지 채권자에게 대지급하였음 

 
→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지법인을 위해 

보증한도를 초과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  (주)□□은 2000.6월 필리핀소재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현지법인이현지은행으로부터 
8,660만페소(175만달러상당)를 차입함에 있어, 동 현지법인의 
상환능력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투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접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Comfort 
Letter를 현지은행에 제공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가 동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을 위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 개인의 
경우 현지금융을 수혜할 수 없음 

  o 현지금융은 차입한도나 차입기간에 제한이 없는 대신 현지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국내유입은 금지됨 

 
  o 30대계열  소속기업체의  경우  국내기업의  1998.12말  현재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잔액의 100분의 95를 초과하여 신규 
지급보증하는 경우 등 일부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대외 지급보증시 제공되는 보증서는 guarantee, letter of commitment, 



comfort letter, letter of undertaking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그 
형태를 불문하고 그에 포함된 문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보증력의 범위 등이 결정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 
 
 



 

사례 ③ : 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  (주)OO은 2000.9월 중국소재 거래업체에 원자재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자신용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거래업체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자금용도로 차입(100만달러 
상당)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 △△지점에 지급보증(130만달러)을 
의뢰하면서, 국내은행 △△지점과는 별도로 현지업체를 위한 
대위변제를 약정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의뢰시 대위변제 약정 등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거래를 위하여 지급보증, 기타 

담보제공 등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상 허가 
등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o 국내기업 등이 설립한 현지법인을 위한 지급보증 등(현지금융)은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절차에 의해 가능하나 그밖의 비거주자를 위한 
지급보증은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o 외국환은행이 사실상 국내기업의 신용도를 근거로 비거주자를 위해 

지급보증서(stand-by L/C) 발급 등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허가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음을 유의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취득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 

□  계열관계에 있는 (주)OO, (주)△△ 및 (주)□□ (주) 등 3개사는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2002.4월∼10월중
미국소재 N사에 각사당 200만∼450만달러 규모로 총 80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각각 지분 10%미만을 취득하였음 

 
□  자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김OO 등 개인 6명은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1999.7월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 상장이 예정된 미국 소재 비상장법인 
S사(반도체장비제조업)의 주식 총 20%(총 170만달러)를 
개별적으로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외국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1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권행사 또는 일정한 
경제관계(기술개발계약, 장기 원자재공급계약 등)수립을 위한 
경우에 한해 해외직접투자로 인정 

 
  o 외국환은행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시 투자자의 직업, 투자목적 

등 경제관계를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 대상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o 외국환거래법규는 개인 및 기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고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사례 ② : 기술용역대가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취득 

□  (주)OO은 2001.8월 인도네시아 소재 P사와 인터넷솔루션 구축을 
위한 기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대가를 현금 또는 
주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약정내용에 따라 2001.9월 수취한 
용역대가(80만달러)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P사의 주식 
383,000주(7.7%)를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용역대가와 주식취득대금을 

상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  (주)△△은 2002.5월 담요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소재  

비상장법인인 E사에 국내  생산제품(담요)의미국내 
독점판매권을부여하는대가로 E사의  주식  100주 (12만달러  
상당 )를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물품의 매매, 용역제공 등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의무가 간과되기 쉬움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5-4조 제2항 
 



사례 ③ : 수출채권 회수기한의 경과 및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  (주)OO은 2002.6월 필리핀소재 A사와 통신장비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1차로 6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사후송금방식(90days) 
조건으로 수출하였음. 이후 A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현지 
채권회수가 곤란해지자 채권회수만기가 이미 경과한 2003.3월, 
양사가 협의하여 수출채권 가액 상당의 A사가 자사 주식 
2만주(8%)를 (주)OO에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수출대금과 주식취득대금의 

상계 및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의 수출채권 등 채권의 회수는 변제기한 도래 등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o 다만, 채권의 회수가 기한내 곤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o 또한 채권의 만기가 경과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해외증권투자 또는 

기타 해외보유를 위해 외국환거래법규상 절차를 이행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없이 해외운용이 가능함 

 
  o 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5-4조 제2항, 제1-3조 



사례 ④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원화증권 취득 

□  일본소재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사 및 동사 대표이사인 일본인 
OO는 국내 비상장․ 비등록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주)△△의 
대주주겸 대표이사 김□□으로부터2000.7월 (주)△△ 주식 
8,000주(8%)를 액면가(1만원)에 취득하였음 

 
□  일본인 △△는 2002.10월∼12월중 협회등록법인인 (주)OO로부터 

동사의 자회사인 (주)□□  주식 180,000주(2.0%, 1억원상당)를 
2회에 걸쳐 취득하였음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 

․ 비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가 외국인직접투자 이외에 국내에서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식 등 원화증권에 투자(포트폴리오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등록(ID부여)후 증권회사를 통하여 취득하여야 함 

 
  o 비거주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제2항, 제3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사례 ⑤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후 실물 반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은 2000.1월 미국소재 E사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월 동 용역제공 대가로 
E사의 비상장  주식(19,600주 , 20만달러  상당) 실물을  
취득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 보유하던 중, 2001.4월 
E사가 미국소재 C사에 흡수합병 됨에 따라 2001.6월 및 2002.3월
종전 E사 주식을 C사  주식(총  13,100주) 실물로  교환  
배정받아  국내  증권사에  개설된 자사 계좌로 입고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고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증권취득 후 동 증권의  

국내증권사 입고 등을 위하여 증권실물을 수입함으로써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사전에 신고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취득 증권의 국내 반입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등이 요구됨 

 
  o 증권회사는 거주자가 외화증권 실물을 입고하는 경우 동 증권취득이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한 취득인지를 확인한 후 증권의 입고 등 
관련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신고 등의 절차없이 외화 
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의 이전 또는 주식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6-3조,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사례 ⑥ : 거주자가 보유 증권을 대가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주식스왑) 

□ (주)OO 및 (주)△△은 2001.10월 미국소재 상장회사인 C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총 20백만주(600만달러상당)를 
취득하면서 취득대가로 공히 보유중인 동사(조합 포함) 보유 
국내 (주)□□  주식 136,000주를 양도(주식스왑)하고, 2002.6월 
C사의 현지 상장폐지와 관련 투자철회를 양사가 합의하여 
2002.8월 최초 교환시와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재교환 
취득(주식스왑)하였음 

 
□  (주)□□은 2001.6월 미국소재 B사의 주주로부터 주식(100주)을 

취득하면서 동 취득대가로 자사의 신주 1,703,550주를 
지급(주식스왑)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자가 국내 비상장 또는 

비등록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해외송금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교환거래의 경우 

거래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시 외국환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적용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3항 
 
 
 
 



 
 
 
 
 
 
 
 
 
 
 
 
 
 

부동산 취득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  정OO은 해외부동산에 대한 국내인들의 투자관심도가 높아지자 
현지 부동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2.12월∼2003.6월 기간중 
국내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30여차례에 걸쳐 총 40만달러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현지 브로커인 중국 교포의 알선으로 
토지 등을 매입하였음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이OO은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던중 현지 

부동산의 급등세가 예상되자 이민시 거주할 목적으로 현지 
아파트(30만달러 상당)를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매입자금을 송금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지 않고 외국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개인인 거주자가 상속․ 유증․ 증여로 인하여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o 기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부동산, 또는 해외체재자로서 미화 30만달러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한국은행총재의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함 

 
  o 해외이주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을 받아 외국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분산송금, 증여성 송금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발생에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해외점포 포함)은 거주자에게 외국부동산 또는 국내 예금 

등을 담보로 외국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등 불법거래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제7-44조 
 
 
 
 
 
 
 
 



 

사례 ② :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미국 시민권자인 김OO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1999.3월 
미국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1.1억원 상당을 송금하여 
아파트(취득가 2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취득하였음 

 
   주한미군인 비거주자 □□은 주거를 목적으로 2001.10월 자기자금 

및  국내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취득가  4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취득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된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내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자유로우나 
소유권의 취득은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신고절차를 거쳐 취득하여야 함 

 
  o 주한미군의 경우 동거가족과 더불어 비거주자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 신고절차 이행 등에 유의하여야 함 
 
  o 금융감독원은 2001.12.29자 대법원장에 대한 공문을 통해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후 등기신청시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등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하였으며 대법원은 각급 
법원(관할 등기소)으로 하여금 이를 유의토록 지도한 바 있음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기타 외국환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 증여성지급을 통해 본인 해외예금계좌에 입금 

□  거주자 박OO은 본인명의로 해외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에 증여성지급을 통해 20만달러를 입금 

 
→ 한국은행총재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개설한 

해외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해외예금거래를 하면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증여성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신청서상 

지급사유, 수취인 등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본인명의의 해외은행 예금계좌에 

증여성지급(개인송금)을 하는 경우 해외예금거래에 해당되므로 
외국환은행장(5만불이하) 또는 한국은행총재(5만불 초과)에게 사전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증여성  

지급을 통해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증여성지급을 하는 경우 단순 

증여성 송금이 아니라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화증권 취득 
가능성에 유의하여 거주자에게 송금사유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4-7조 



 

사례 ② : 해외이주비 지급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  해외이주자 최OO은 해외이주비 50만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함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가 무효가 되므로 
해외이주비 지급시 여권 등을 통해 이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해외이주비 지급시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거주여권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o 해외이주자의 이주여부는 여권 인적사항면 종류(Type)란에 표시된 

¡°PR(Passport Residence)" 또는 ¡±R¡°자로 확인 
 
  o 해외이주자는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총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1항, 제2항 
 

 

 

 

 
 



사례 ③ : 재외동포 재산반출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  재외동포 김OO은 해외이주후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후 처분금액 30만달러를 해외에 반출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매각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재외동포의 재산반출금액의 연간 지급누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함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은행은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시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등 
자격취득확인서를 통하여 신청자의 재외동포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재산반출 신청시 제출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가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였는지,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 초과 국내예금․ 신탁계정관련 원리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출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자금  출처확인서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였는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시점이 국적취득확인서에 
의해 외국국적 취득시점 이후인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외국환은행(송금 또는 휴대반입자금), 한국은행총재(기타자금) 
신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제7-45조 
 

 

 

 

 
 



사례 ④ :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 

□  (주)OO은 인도네시아소재 제조회사인 S사로부터1994.12월및 
1995.12월 각각 2.6억달러 및 3.5억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공사를
선수금 35%, 기성금 75%(매월 공사이행 상황에 따라 지급) 
지급조건으로 수주하여 1997.10월 및 1998.7월 
공사완료․ 납품하였으나, 이후 S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총 
3,400달러의 미수채권(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음 

 
  이후 (주)OO은 1998년부터 외국계은행 등 타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단운영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f Creditors)를 구성하여 
S사와 채무재조정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2001.9.20 
동 미수채권(3,400만달러)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절차를 
거쳐 외국 투자기관에 할인 매각(매각액 1,600만달러)하였음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건당 10만달러 초과의 채권을 채권 회수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한국  
은행총재 허가없이 채권 회수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의 수출거래 등으로 발생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o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다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없이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30대 계열기업 및 상장법인 등은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채권 및 채무 

보유현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 제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3항, 제10-3조 제2항 
 
 
 



 

사례 ⑤ :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외화유출 

□  자영업자인 김OO은 2001. 8월 미국 여행도중 알게 된 현지교포 M의
소개로 한인타운내 불법도박장을 안내받아 도박을 하던중 
소지하고 있던 외화가 모두 소진되자 현지교포사업가 P로부터 
귀국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 등을 써주고 
22만달러를 도박빚으로 차입하게 됨 

 
   이후 귀국하여 차용증 및 각서를 근거로 현지인의 상환독촉이 있자 

국내에서 외화송금으로 인한 외환감독기관 및 국세청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1.12월 P의 국내 친지가 운영하는 
K사(무역업) 명의의 계좌로 원리금 등 3억원을 입금하여 주고 
K사가 물품매매 및 용역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은행에 제시하고 해외송금을 완료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개인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함으로써 , 동  차입자금의  
상환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자금을 지급하고 
제3자가 대신 해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함으로써 각각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지급의 경우에는 
외화부당유출의 소지가 있어 한국은행총재 사전 신고사항으로 
운영중임 

 
  o 개인인 거주자는 해외체재 등을 위한 생활비 상당을 비거주자로  

부터 차입하는 외에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고객의 대외지급 요청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지급인지 
여부 등 지급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7-13조, 제7-14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사례 ⑥ : 지급수단의 불법 수출입 

  □  국내 대기업 임원인 김OO은 2002.12월 미국소재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주택임차 등을 위한 소요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외화 30만달러를 소지하고 해외 출국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음 

 
 →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화를 휴대 수출함으로써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원화․ 외화․ 귀금속 또는 증권 등 지급  

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거주자가 해외출국시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6-3조 
 
 
 



 

사례 ⑦ : 비거주자로부터의 연불수출채권 재매입 

□  (주)OO은1993.6월이란 국적의N사로부터 연불수출(8.5년) 조건으로 
원유운반선 3척(총 선박가액 3억달러)을 수주하여 건조한 후 
이를 1996.5월∼11월중 N사에 인도(수출)하면서 1994.7월 N사에 
대한 연불수출채권(총 2억달러)을 국내외 채권단에 당시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후 환매조건부로 선매각하여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였음 

 
   (주)OO은 2001.5.9 채권단이 상환만기 미도래 잔여수출채권(총 

6,100만달러)중 환매기간이 종료된 2,230만 달러(이중 외국채권단 
보유분 510만달러)에 대해 환매요청을 해 옴에 따라 동일자로  
전액을 환매조치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외국채권단으로부터 

외화표시채권(510만달러)을 매입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와 수출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영수하기 이전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채권의 매매대금의 지급 등이 사전에 신고 등을 받은 

인정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사례 ⑧ :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채권 해외 매각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중인 (주)OO(도소매업)은 
2000.11∼2002.5월중 종전 동구권 소재 △△ Co. 등 현지업체에 
대한 수출채권중 일부(3,380만달러)를 3개 해외 
채권회수전문회사에 매각(800만달러)하고 매각대금중 
500만달러는 회수하고 잔액 300만달러는 회수하지 않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거주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외화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 
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는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채권이 현지 채무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가 곤란하여 이를 현지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함 

 
  o 거주자가 수출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즉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 

 
  o 거주자가 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별도의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 등 절차를 거쳐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o 외화채권 매매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내로 회수된 

금액은 국내은행이 우선 보관한 후 관계기관의 제재 등 조치를 하면 
인출이 가능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사례 ⑨ :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신고의무 미이행 

  □  (주)OO의 홍콩 현지법인인 △△ Corp.는 2002.3월 국내 
□□은행을 주간사로 한 채권단에 대해 국내에서 
외화증권(4,000만달러)을 발행하면서 동 증권 발행후 납입된 
인수대금을 증권발행 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국내본사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대본사 채권상환용으로 사용하였음 

 
  → 재경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 동 자금을 비거주자의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증권(원화연계외화증권은 만기 1년 이상인 

경우)을 발행(외국에서 기 발행된 외화증권을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만기 
1년 이상의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o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간사은행 또는 증권사를 지정하여 발행하므로 주간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증권발행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o 비거주자는 증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증권발행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자기명의의 
증권발행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증권발행전용대외계정을 
개설하여야 함 

 
  o 증권발행을 신고한 비거주자는 증권발행 자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증권발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제1항 



사례 ⑩ : 불법 외화증권매매거래 주선 

□  (주)OO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거주자가 국내 증권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미국 주식투자 등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자사가 미국 
증권회사내 계좌개설, 투자자금 송금 등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투자자를 모집, 

 
  고객(거주자) 30여명은 동사의 안내를 받아 미국  소재  증권사  등에  

계좌개설 신청 관련서류를 발송하고 증여성 송금방식으로 
2천달러∼5천달러의 증거금(총 10만달러)을 송금한 후,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직접 증권 매매거래를 개시하였음 

 
   동사는 고객들의 국내외간 외화증권 매매를 연결시켜 주면서 

매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징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4호상의 증권업(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을 
영위하였음 

 
→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외화증권 취득거래를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 위탁매매 주선 등을 

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증권거래법규를 각각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거주자가 외국환거래의 중개․ 알선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외화증권의 
매매 주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거주자가 해외 외화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투자적격 증권인지 여부 등을 확인받아 투자  
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다수의 거주자가 동일 수취인에 대한 증여성 송금 등 

지급요청시 수취인과의 관계, 지급사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법 외화유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2항, 제7-31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사례 ⑪ : 불법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 중개 

□  (주)OO 등 3개사는 홍콩 또는 대만 소재 사설 외환중개회사의 국내 
알선업체로서 외국인이 운영하면서 직원채용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모집 , 일정기간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요구하여 약5개월간 
100여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투자자금으로 모집하였음 

 
   이들은 대외광고는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탈세수단임을 

암시하거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은밀히 전달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해외 소재 사설외환중개회사를 통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환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동사 직원 및 
투자고객을 위해 국제전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이 
마련된 투자공간(dealing section)을 제공하고  개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거래수수료로 매투자자금의 4%를 징구하는 
등 불법적으로 외국환매매를 중개하여 왔음 

 
→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투기적 
외국환매매거래를 중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 

 
<유의사항> 
 
  o 외국환거래를 중개․ 알선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업무 영위를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한국자금중개  
회사 및 서울외국환중개회사 만이 인가를 받은 중개회사임 

 
  o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투기적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파는 거래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하여야 함 
  o 외국환은행은 불법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지급요청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대외송금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법｣ 제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2항 



사례 ⑫ : 비거주자와의 물품 임대차거래 

□  (주)OO은 2001.1월 베트남소재 거래업체인 A사와 재봉기계 
등(26.4만달러 상당)의 현지물품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00.12월 
베트남 소재 B사로부터 재봉기계 등을 현지 
인도수입(산업자원부장관 신고필)하여 현지 A사앞 임대하였음 

 
□  (주)□□은 2002.10월 해운물동량 증가로 선박을 추가 임차하고자 

해외 외항운송업자와 5년만기의 소유권이전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물품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히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 

 
<유의사항> 
 
  o 국내선적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출시 

세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음에 따라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현지인도수출의 경우 물품의 국내통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o 소유권이전부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o 임대차거래의 경우 물품회수 및 임차료 지급 등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등의 사유 확인이 필요함 
 
<관련규정> 
 
  o ｢외국환거래규정｣ 제7-55조 제1항, 제2항 



【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관련 FAQ】 
 
 
Q. 외국환거래를 할 때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거래는? 
 
A. 외국환거래시 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외국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항목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 
및 규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검색(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공통관련법규→외국환거래법 및 
관련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 신고 또는 허가절차 등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여론광장→외국환거래심사업무→심사업무안내)하시면자세
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수록․ 열거되어  있으므로  
거래은행과  상담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외국환거래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환거래를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A.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1조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규사안별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금융감독원 
홈페이지→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공통관련 
법규→외국환거래법 및 관련규정) 제3조에서 정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고의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여 동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절차는? 
 
A.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 공문에 위규대상 거래의 배경 및 내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위서,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회계 연도 결산서류 및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위규대상 거래의 배경 및 내역 등을 내용으로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연월일 및 자필 서명이 포함된 
자진신고 사유서를 작성하신 후 관련 계약서, 자금 입출금 증빙, 
주민등록증 사본 및 기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자진신고서류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은 

위규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 확인후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불법 외국환거래 신고센터 안내 】 
 
□  금융감독원은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시행(2001.1)에 대한 

대응책으로 불법․ 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2000.11.8일자로 
｢불법․ 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 변칙 외환거래 신고센터｣ 운영내용 
 
  o 불법 외환거래 등을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외환거래신고)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화(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 
02-3786-7941,7942,7946)로 신고 

 
    *외화밀반출, 수출입관련 외국환거래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참여마당→마약/밀수/불법외환신고) 또는 
외환조사과(☏ 042-481-7931∼3)로 신고 

 
(신고대상) 
 
 ▶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의 불법․ 변칙 외환거래   
 
(불법․ 변칙 외환거래 유형) 
 
 :::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나 허가없이   
 
 ▶ 국내기업 등이 수출대금 등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행위  
 ▶ 해외송금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기업 등의 명의로 송금하는 

행위  
 ▶ 외화를 차입하거나,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환전영업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매도행위  
 ▶ 파생금융거래로서 국내법규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국내 증권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상환(환치기) 
 ▶ 해외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개설하는 행위  
 ▶ 해외 호화주택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등 
 
 ::: 기타  
 
 ▶ 이러한 거래 또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 



 <참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제 정 2001.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7호 
개 정 2003.12.31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3-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의 ¡°외국환거래당사자¡±라 함은 시행령 

제33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자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시행령 제31조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제재심의절차)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금융기관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한 제재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통보)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항을 
각 외국환은행 본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외국환업무감독규정｣, 동 ｢세칙｣ 및 ｢절차｣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Ü±¹È¯°Å·¡¹ý½ÃÇà·É¡¹ 
Á¦31Á¶ÀÇ À§±Ô»çÇ× ¹× ÇàÁ¤Ã³ºÐ ÇàÁ¤Ã³ºÐ ¼¼ºÎ ¿î¿ë±âÁØ 

 ¥°. À§±Ô»çÇ×º° ÇàÁ¤Ã³ºÐ  ¥°. À§±Ô»çÇ×º° ÇàÁ¤Ã³ºÐ 
À§±Ô»çÇ× ÇàÁ¤Ã³ºÐ À§±Ô»çÇ× ÇàÁ¤Ã³ºÐ 

°¡.º̧ °í¼-̧ ¦ Á¦Ãâ±âÇÑ³»¿¡ 
Á¦ÃâÇÏÁö ¾Æ´ÏÇÑ °æ¿ì  

°æ  °í 
 

¨ç º¸°í¼-¸¦ Á¦Ãâ±âÇÑ³»¿¡ Á¦ÃâÇÏÁö 
¾Æ´ÏÇÑ °æ¿ì - ±â°ü ¶Ç´Â ´ëÇ¥ÀÚ¿¡ ´ëÇÑ °æ°í 

1 ³ª.Çã°¡»çÇ× ¶Ç´Â 
½Å°í¼ö̧ ®»çÇ×À» 
±âÇÑÀÌ °æ°úÇÑ ÈÄ¿¡ 
ÀÌÇàÇÑ °æ¿ì 

°æ  °í 
 
 

¨ç Çã°¡»çÇ× ¶Ç´Â ½Å°í¼ö¸®»çÇ×À» 
±âÇÑÀÌ °æ°úÇÑ ÈÄ¿¡ ÀÌÇàÇÑ °æ¿ì 
 

- ±â°ü ¶Ç´Â ´ëÇ¥ÀÚ¿¡ ´ëÇÑ °æ°í 
 

°¡.Çã°¡ ¦̧ ¹Þ°Å³ª ½Å°í̧ ¦ ÇÏ¿©¾ß 
ÇÏ´Â »çÇ×¿¡ °üÇÏ¿© Çã°¡ ¦̧ 
¹ÞÁö ¾Æ ḮÇÏ°Å³ª ½Å°í̧ ¦ ÇÏÁö 
¾Æ´ÏÇÏ°í °Å·¡ ¶Ç´Â ÇàÀ§ ¦̧ 
ÇÑ °æ¿ì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Ü±¹È¯ÀºÇàÀÇ Àå¾Õ ½Å°íÀÇ¹« ¦̧ 
ÀÌÇàÇÏÄ¡ ¾Ê°í °Å·¡ ¶Ç´Â ÇàÀ§¸¦ ÇÑ °æ¿ì
¨è ÇÑ±¹ÀºÇàÃÑÀç ¶Ç´Â ÀçÁ¤°æÁ¦ºÎÀå°ü¾Õ 
½Å°íÀÇ¹« ¦̧ ÀÌÇàÄ¡ ¾Ê°í °Å·¡ ¶Ç´Â ÇàÀ§ ¦̧ 
ÇÑ °æ¿ì 
¨é ÇÑ±¹ÀºÇàÃÑÀç ¶Ç´Â ÀçÁ¤°æÁ¦ºÎÀå°ü 
Çã°¡ Ãëµæ ¾øÀÌ °Å·¡ ¶Ç´Â ÇàÀ§ ¦̧ ÇÑ °æ¿ì

- 3°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3°³¿ù ÀÌ»ó 6°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6°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³ª.½Å°íÀÇ ¼ö¸® ¦̧ ¿äÇÏ´Â 
»çÇ×¿¡ °üÇÏ¿© ½Å°í°¡ 
¼ö¸®µÇÁö ¾Æ´ÏÇÑ 
»óÅÂ¿¡¼- °Å·¡ ¶Ç´Â ÇàÀ§ ¦̧ 
ÇÑ °æ¿ì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Ü±¹È¯ÀºÇàÀÇ Àå ½Å°í¼ö¸® 
Ãëµæ¾øÀÌ °Å·¡ ¶Ç´Â ÇàÀ§ ¦̧ ÇÑ °æ¿ì 
 
¨è ÇÑ±¹ÀºÇàÃÑÀç ¶Ç´Â ÀçÁ¤°æÁ¦ºÎÀå°ü 
½Å°í¼ö¸® Ãëµæ¾øÀÌ °Å·¡ ¶Ç´Â ÇàÀ§ ¦̧ 
ÇÑ °æ¿ì 

- 3°³¿ù ÀÌ»ó 6°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6°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2 

´Ù.Á¦ÃâÀÇ¹«°¡ ÀÖ´Â 
Áö±ÞÁõºù¼-·ù․ °è¾à¼- µîÀÇ 
¼-·ù¸¦ ÇãÀ§·Î ÀÛ¼ºÇÏ°Å³ª 
À§Á¶ ¶Ç´Â º̄ Á¶ÇÑ °æ¿ì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Ü±¹È¯ÀºÇàÀÇ Àå¿¡ ´ëÇØ Á¦ÃâÀÇ¹«°¡ 
ÀÖ´Â ¼-·ù µîÀÇ ÇãÀ§ ÀÛ¼º, À§Á¶ ¶Ç´Â º¯Á¶
¨è ÀçÁ¤°æÁ¦ºÎÀå°ü ¹× ±Ý°̈ À§(°̈ µ¶¿øÀå)¿¡ ´ëÇØ 
Á¦ÃâÀÇ¹«°¡ ÀÖ´Â ¼-·ù µîÀÇ ÇãÀ§ 
ÀÛ¼º, À§Á¶ ¶Ç´Â º¯Á¶ 
¨é Á¦ÃâÀÇ¹«°¡ ÀÖ´Â Áö±ÞÁõºù¼-·ù
․   °è¾à¼- µîÀÇ ¼-·ù ¦̧ ÇãÀ§·Î ÀÛ¼º 
ÇÏ°Å³ª À§Á¶ ¶Ç´Â º¯Á¶ÇÏ°í ÀÌ ¦̧ ÅëÇØ °ü·Ã 
Áö±Þ ¶Ç´Â ¿µ¼ö ¦̧ ÇÏ¿´°Å³ª ½Å°í, 
½Å°í¼ö¸®, Çã°¡ÀýÂ÷ ¦̧ ÀÌÇàÇÑ °æ¿ì 

- 3°³¿ù ÀÌ»ó 6°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6°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9°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Ü±¹È¯°Å·¡¹ý½ÃÇà·É¡¹ 
Á¦31Á¶ÀÇ À§±Ô»çÇ× ¹× ÇàÁ¤Ã³ºÐ ÇàÁ¤Ã³ºÐ ¼¼ºÎ ¿î¿ë±âÁØ 

À§±Ô»çÇ× ÇàÁ¤Ã³ºÐ À§±Ô»çÇ× ÇàÁ¤Ã³ºÐ 

¶ó. º¸°í»çÇ×À» ÇãÀ§·Î 
   º¸°íÇÑ °æ¿ì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ÀçÁ¤°æÁ¦ºÎÀå°ü ¹× ±Ý°̈ À§(°̈ µ¶¿øÀå)¿¡ ´ëÇÑ 
º¸°í»çÇ×À» ÇãÀ§·Î º¸°íÇÑ °æ¿ì 
¨è ç̈¿¡¼- Á¤ÇÑ ±â°ü¿¡ ́ ëÇÑ º̧ °í»çÇ×À» ÇãÀ§·Î 
º¸°íÇÏ¿© µ¿ ±â°üÀÇ ¾÷¹«¿¡ Áß´ëÇÑ 
ÁöÀåÀ» ÃÊ·¡ÇÏ¿´´Ù°í ÇØ´ç ±â°üÀÇ ÀåÀÌ 
ÀÎÁ¤ÇÏ´Â °æ¿ì 
¨é ¨ç¿¡¼- Á¤ÇÑ ±â°ü ÀÌ¿ÜÀÇ ±â°ü µî¿¡ 
´ëÇÑ º¸°í»çÇ×À» ÇãÀ§·Î º¸°íÇÑ °æ¿ì 
¨ê ¨ç¿¡¼- Á¤ÇÑ ±â°ü ÀÌ¿ÜÀÇ ±â°ü µî¿¡´ëÇÑ 
º¸°í»çÇ×À» ÇãÀ§·Î º¸°íÇÏ¿© µ¿ ±â°üÀÇ 
¾÷¹«¿¡ Áß´ëÇÑ ÁöÀåÀ» ÃÊ·¡ÇÏ¿́ ´Ù°í ÇØ´ç 
±â°üÀÇ ÀåÀÌ ÀÎÁ¤ÇÏ´Â °æ¿ì 

- 6°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9°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3°³¿ù ÀÌ»ó 6°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6°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 °ü·Ã¼-·ù ¦̧ Áßº¹ÇÏ¿© 
»ç¿ëÇÑ °æ¿ì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ü·Ã¼-·ùÀÇ Áßº¹»ç¿ëÀ¸·Î °ü·Ã Áö±Þ ¶Ç´Â 
¿µ¼ö ¦̧ ÇÏ¿ °́Å³ª ½Å°í, ½Å°í¼ö¸®, Çã°¡ÀýÂ÷ ¦̧ 
ÀÌÇàÇÑ °æ¿ì 
 
¨è °ü·Ã¼-·ù¸¦ Áßº¹»ç¿ë ÇÏ¿´À¸³ª ¨ç¿¡¼- 
Á¤ÇÑ °á°ú ¦̧ ÃÊ·¡ÇÏÁö ¾Æ´ÏÇÑ °æ¿ì 

- 9°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 3°³¿ù ÀÌ»ó 6°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¹Ù. Çã°¡»çÇ×․
½Å°í¼ö¸®»çÇ× ¶ḈÂ 
½Å°í»çÇ×À» 
À§¹ÝÇÑ °æ¿ì(Á¦1Ç×Á¦2È£¿¡ 
ÇǾ çÇÏ´Â °æ¿ì ¦̧ Á¦¿ÜÇÑ´Ù.)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À§¹Ý´ë»ó Çã°¡»çÇ× µîÀÌ ´çÇØ Çã°¡»çÇ× 
µîÀÇ Áß¿äºÎ¹®ÀÎ °æ¿ì 
 
 
¨è À§¹Ý´ë»ó Çã°¡»çÇ× µîÀÌ ´çÇØ Çã°¡»çÇ× 
µîÀÇ Áß¿äºÎ¹®ÀÌ ¾Æ´Ñ °æ¿ì 
 
 

- 6°³¿ù ÀÌ»ó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 3°³¿ù ÀÌ»ó 6°³¿ù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 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2 

»ç. ÃÖ±Ù 1³â°£ 2È¸ÀÌ»ó 
Á¦1Ç×ÀÇ ±ÔÁ¤¿¡ 
ÀÇÇÑ °æ°í ¦̧ ¹ÞÀº ÀÚ°¡ 
Á¦1Ç× °¢È£ ¶Ç´Â Á¦1È£ ³»Áö 
Á¦6È£ÀÇ À§¹ÝÇàÀ§ ¦̧ 
ÇÑ °æ¿ì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 °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ç ÃÖ±Ù 1³â°£ 2È¸ÀÌ»ó 
¿Ü±¹È¯°Å·¡¹ý½ÃÇà·É Á¦31Á¶ Á¦1Ç×ÀÇ 
±ÔÁ¤¿¡ ÀÇÇÑ °æ°í ¦̧ ¹ÞÀº ÀÚ°¡ µ¿½ÃÇà·É 
Á¦31Á¶ Á¦1Ç× °¢È£ ¶Ç´Â Á¦2Ç× Á¦1È£ ³»Áö 
Á¦6È£ÀÇ À§¹ÝÇàÀ§ ¦̧ ÇÑ °æ¿ì 
 

- 1³âÀÌ³»ÀÇ ¹üÀ§³»¿¡¼- °ü·Ã 
¿Ü±¹È¯°Å·¡ ¶Ç´Â Áö±ÞµîÀÇ 
Á¤Áö, Á¦ÇÑ, Çã°¡ÀÇ Ãë¼Ò 
 
 
 



 
¡¸¿Ü±¹È¯°Å·¡¹ý½ÃÇà·É¡¹ 
Á¦31Á¶ÀÇ À§±Ô»çÇ× ¹× ÇàÁ¤Ã³ºÐ ÇàÁ¤Ã³ºÐ ¼¼ºÎ ¿î¿ë±âÁØ 

À§±Ô»çÇ× ÇàÁ¤Ã³ºÐ À§±Ô»çÇ× ÇàÁ¤Ã³ºÐ 

   

¥±. °¡Áß ¶Ç´Â °¨°æ 
  1. ÇàÁ¤Ã³ºÐÀ» ÇÔ¿¡ ÀÖ¾î ´ÙÀ½ °¢È£ÀÇ 1¿¡ Á¤ÇÑ 
»çÁ¤À» °¨¾ÈÇÏ¿© ¿Ü±¹È¯°Å·¡¹ý½ÃÇà·É Á¦31Á¶ ÇàÁ¤Ã³ºÐ ¹üÀ§³»¿¡¼- °¡Áß 
¶Ç´Â °æ°  ̈ÇÒ¼ö ÀÖÀ½ 
     °¡. ÇàÁ¤Ã³ºÐ ´ë»óÀÚÀÇ °íÀÇ, Áß°ú½Ç ¿©ºÎ 
     ³ª. À§±ÔÇàÀ§ÀÇ ±â°£, µ¿±â, ¼ö´Ü, °á°ú 
     ´Ù. À§±Ô±Ý¾×ÀÇ ±Ô¸ð 
     ¶ó. À§±Ô»ç½Ç È®ÀÎÈÄ º¸¿Ï ¹× ½ÃÁ¤Á¶Ä¡ ³ë·Â ¿©ºÎ 
     ¸¶.±âÅ¸ ¿ÜÀû¿äÀÎ°ú ±ÍÃ¥ÆÇÁ¤°úÀÇ °ü°è 
  2.ÇàÁ¤Ã³ºÐÀÇ ¾çÁ¤½Ã µÑ ÀÌ»óÀÇ À§±Ô°¡ °æÇÕÇÏ´Â °æ¿ì¿¡´Â 
¿Ü±¹È¯°Å·¡¹ý½ÃÇà·É Á¦31Á¶ ÇàÁ¤Ã³ºÐ ¹üÀ§³»¿¡¼- °¡ÁßÇÒ ¼ö ÀÖÀ½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전화 / 전송 

처리부서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담당자  
  
문서번호 국제조 6134-00060 
시행일자 2001.10.10. 
수    신 나 
참    조 외국환업무전담부서장 
사본수신  
  
제    목 외국환거래 확인의무 등 철저 이행 
 
 
           1. 우리원의 혐의 외국환거래에 대한 검사결과 일부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규상 부과된 외국환거래 확인∙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당해 외국환은행은 물론 거래당사자의 

위규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원은 개별 외국환은행 점포에 대해서도 

외국환위탁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의 위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공표시 관련 외국환은행명을 명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외국환거래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완 사항 1부. 

끝. 
 
 
 

금    융    감    독    원    장 



 
 

(붙임) 
 
외국환거래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보완 사항

 
 
1. 자체검사체크리스트(Check list) 보완 
 
□자체검사체크리스트(Check list)중 외환부문에 외국환위탁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보완․ 추가
 
      *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재경부장관이 외국환은행에 위탁한 업무 
 
  o 대외지급 및 영수, 중요 자본거래(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해외직접투자․ 채무보증, 현지금융, 예금 및 파생금융거래 등), 사후관리 
등 
 
□정비된 자체검사체크리스트에 의한 위탁업무 점검 강화 
 
 
2. 영업소별 외환 전문요원 배치 
 
 □  외국환위탁업무 취급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또는 
외환부분 자체 실무연수 강화 등을 통해 외환전문 요원 육성 
 
 □  외환전문 요원을 외국환업무 취급 점포에 배치＊하여 
고객과의 외환거래시 사전 검토토록 하는 체제 마련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제1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각 영업소별로 
외국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2명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전화  / 전송  

처리부서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팀장 조성래  담당자  
  
문서번호 국제조 6840-00033 
시행일자 2004.5.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검사부장, 외국환업무전담부서장 
사본수신 사본수신처 참조 
  

제    목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통보 

 
           1. 우리원의 국내기업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결과 

일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과의 외국환거래시 “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증여성 지급 등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을 송금하는 등 일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과의 외국환거래시 

원인거래에 대한 확인업무의 철저한 이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업무처리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영업점으로 하여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외국환거래유형별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부. 끝. 
 

금    융    감    독    원    장 
 
수  신  처 : 가(2, 4, 9∼10, 12∼16, 18), 다, 차, 카, 타 
사본수신처 : 은행검사1국, 은행검사2국, 비은행검사1국, 

비은행검사2국, 증권검사1국, 증권검사2국, 보험검사1국, 보험검사2국 



(붙 임) 
 

외국환거래유형별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 

거래유형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o 신고수리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해당여부 및 
「외국환거래규정」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 
 
o 공동투자 또는 현지 합작투자의 경우 관련약정서를 
징구하여 경영권 행사방법 등이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o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사전신고 절차 등이 
요구되는 투자업종(금융업,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신고수리시 사전신고절차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 
 
o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수리시 기존 투자금액을 확인 
 
o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신고수리와 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신고를 구분하여 처리 
 
o 라부안, 케이만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지역에 설치한 
회사에 투자 하거나 동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등의 경우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증권회사의 경우 특히 유의) 
 
o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후 투자자가 투자지분 매각, 
자회사 설립 등 투자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내용변경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거주자간 
투자지분 양수․ 도의 경우에도 신고수리대상임을 유의) 

 



거래유형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 

o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시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신고수리받은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특히 신고수리받은 내용대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감원에 
자진신고토록 적극 유도) 
 
o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o 사후관리서류 미제출시 반드시 투자자로부터 사유서를 
징구하고 사후관리 미이행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증여성, 
개인송금 등 
지급․ 영수 

o 증여성 지급 이외의 지급 등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 
소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o 거주자가 증여성 지급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취득 포함) 등을 위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송금하는 등 증여성 지급을 불법외화자금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증여성 지급시 신청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철저 
 
o 증여성 지급․ 영수시 송금인 및 수취인간 관계, 
지급빈도, 지급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 증여성 지급 등인지를 판단하여 처리 
 
o 고객의 대외송금 의뢰시 외국환거래의 사전신고 등을 
요하는 거래를 위한 자금을 증여성 지급․ 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o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여 등에 의한 채권의 발생 
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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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대차 

o 타발송금시 수취인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송금(수취)사유 등을 확인하여 외화차입금을 증여성 지급 
등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지도 
 
o 차입원리금 상환시 한국은행총재 등 사전 신고여부 및 
자행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 
 
o 개인 및 비영리법인의 외화자금 차입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 

현지금융 

o 현지금융의 만기연장 또는 주요 금융거래조건 
변경시에도 반드시 현지금융 신고사항임을 유의 
 
o 현지금융 대주가 자행의 해외점포일 경우 여신용도별로 
국내 법규상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해외점포가 확인토록 
지도 
 
o 국내은행이 자행의 해외점포 여신에 따른 담보관리 
또는 국내 대위변제 약정 등 여신취급시 현지금융 등의 
용도에 따른 원인거래가 사전신고를 요하는 경우 
여신취급부서와 외환신고 등 전담부서간 업무협의 체제가 
공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이주비 지급 

o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신청시 국적취득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불법적인  외화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o 해외이주비 지급신청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금출처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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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취득 

o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대상증권이 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적격대상증권인지를 확인 
 
o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회사 등은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 또는 
증권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이 송금 또는 회수되었는지를 확인  

부동산취득 

o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 등을 통한 취득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다만 해외지사 근무자의 주거용 주택취득 또는 
해외에서 2년이상 체재목적의 미화 30만불 이내의 주거용 
주택취득 등의 경우에도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를 
받았는지를 확인 
 
o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이외의 자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 

 
 
 
 



 
 
  ◇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한 질의 및 제안은 아래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3786-7941, 7942, 7943, 7946 
 
    ․ 주소 : (우: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외환조사팀 
 
 
  ◇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복사를 금합니다. 
 
 

 


